
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2의2] <개정 2025. 1. 23.>
과징금의 부과기준(제10조제2호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.

나. 과징금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지기간(일)에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

으로 제2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
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(일) 산정

은 별표 1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

으로 한다.

라.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또는 그 결

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

영업정지기간(일)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.

마. 제2호에 따른 1일 평균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

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신규사업·휴업

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·월별

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다.

바. 별표 1 제2호 행정처분 개별기준 중 나목·마목ㆍ거목ㆍ도목ㆍ로목 및 모목의

위반사항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

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가.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과징금 산정기준

- 과징금 부과금액 = 1일 평균 매출액 × 영업정지 일수 × 0.0205

나. 소방시설공사업 및 방염처리업의 과징금 산정기준

- 과징금 부과금액 = 1일 평균 매출액 × 영업정지 일수 × 0.0423


